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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붙임 1)

｢한국은행 강릉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｣ 주요 개정내용

Ⅰ 주요 개정내용

1. 특별지원한도 운용 재개

□ 특별지원한도 운용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

ㅇ 지원대상 : 경기부진* 및 경기민감 업종**을 중심으로 강릉본부가 자체 선

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(만기 1년이내 

운전자금대출)

     * 음식·숙박업: 55~56(다만, 주점업(5621)은 제외), 도소매업: 46~47, 여행업: 752, 운수업: 49, 

51~52, 여가업: 90~91 (다만,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(9124), 무도장 운영업(91291)은 제외)

    ** 조선업: 한국표준산업분류표 311, 해운업: 501~502

ㅇ 지원비율 :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25%

ㅇ 지원기간 : 제도시행 이후 2년간 한시적 운용 (2017.9.1~2019.8.31)

ㅇ 업체별 지원한도 : 5억원 (은행 대출취급 기준 20억원)

□ 고신용등급(금감원 10등급 기준 1~3등급)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
ㅇ 아울러 소득 및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부 업종*도 지원대상에서 

제외

     * 변호사업(71101), 변리사업(71102), 공인회계사업(71201), 세무사업(71202) 및 

       병·의원업(86101~86105, 86201~86204)을 지원대상에서 제외

□ 특별지원한도 운용과 관련된 배정방식 등 기타사항은 다음과 같음

ㅇ 한도배정 이후 잔여분이 발생하면 이를 일반지원부문으로 전용하여 배정

ㅇ 만기연장, 재대출(중도상환 후 재대출 포함)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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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전략지원부문 사전한도제 폐지

□ 전략지원부문의 사전한도제 폐지(운용기준 제5조 삭제)

ㅇ 시행일 전에 부여된 사전한도는 종전기준에 따라 2017년말까지 적용

3. 신용대출 우대지원 폐지

□ 일반지원부문의 신용대출 우대지원(취급실적 2배 인정) 폐지(운용기준 제8조 

제3항 단서 삭제)

4. 일반지원부문 지원대상 업종 변경

□ 일반지원부문 지원대상 업종에서 병·의원업(86101~86105, 86201~86204)

을 제외

 ㅇ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중 12.의료·교육 관련 기업(A12)을 변경

현행 변경

12. 의료·교육

관련기업

(A12)

-「의료법」제3조에 의한

의료관련 업체

- 교육서비스업체(한국표

준산업분류표상 85)

12. 교육 관련

기업(A12)

- 교육서비스업체(한국표

준산업분류표상 85)

5. 지원제외대상 신용등급 변경

□ 금융기관별 지원제외 대상 신용등급중 중소기업은행의 지원제외 대상 신

용등급을 현행 A- 이상에서 A+ 이상으로 변경

Ⅱ 시행일

□ 2017. 9. 1(2017년 11월 한도배정시부터 적용)


